


7. 전회 회의록 접수

김명전 이사장은 제 230회 회의록은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참 

석 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8. 의안 심의

가. 제 1호 의안 : 교원 인사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김혁 국장으로부터 한세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퇴 

직에 따른 교원 인사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1) 재임용

구분 성명 

정년 
트랙 

정년 
트랙 

정년 
트랙 

정년 
트랙 

정년 
트랙 

정년 
트랙 

강의 
전담 

외국인 
전임 

외국인 
전임 

2) 퇴직

구분 성명 소속 

정년 IT학부 
트랙 컴퓨터공학과 

강의 예술학부 
전담 읍악학과 

간 

入1 능�')..＼혀 
명 

소속 7-,l = r 

교양학부 조교수 

IT학부 
조교수 

융합보안학과 

공공서비스학부 
조교수 

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부 
조교수 

관광경영학과 

신학과 조교수 

휴먼서비스대학원 
조교수 

공공정책학과 

일반대학원 
부교수 

상담학과 

언어학부 
조교수 

중국어학과 

교양학부 조교수 

又_1T 구t3 임용기간 

교수 
2024.03.01.~ 

2025.08.31. 

조교수 
2024.03.01.~ 

2025.08.31. 

재임용기간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31.08.31. 

2025.09.01.~ 

2028.08.31. 

2025.09.01.~ 

2026. 08. 31. 

2025.09.01.~ 

2026.08.31. 

퇴직일자 비고 

2025.08.31. 
정년 
퇴직 

2025.08.31. 
정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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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혜 이사는 교원 인사 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하다. 김두식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한세대학교에서 제청한 교원인사 안을 가결하다 

나. 제 2호 의 안 : 교원 징 계 

다. 제 3호 의안 : 직원 징계 

간 

入1 능回히 Kj 크 궁 , 1-l,겅《김 
명 o 간 

一 3 _ 



라. 제 4호 의안 :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김혁 국장으로부터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김혁 국장은 법인소관위원 명단 중 퇴직 교원 발생 등으 

로 일부 위원이 변경되어야 함을 보고하다. 직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4인은 학교의 장 추천 

이 필요하며, 그 중 직원 3인은 노동조합 추천자이고, 직원재심위원회에는 노사 각 5인의 위

원 을  구성하여야 함을 덧붙여 설명하다.

1) 교원징계위원회(9명)

구 분 성 명 비 고 

최 진 안 

이 사 정 소 여1 

하 지 혜 

윤 현 철 기 획 처 장 

교 원  
임 은 영 교 무 처 장 

송 인 화 입학관리본부장 

조 재 혁 학 생 처 장 

조 성 철 

외 부 
임기 : 2024.8.31. ~ 2027.8.30. （중임) 

고 문 변 호 사 

정 운 섭 
임기 : 2024.2.21. ~ 2027.2.20. （신임) 

변 호 사 

* 임시 위원 : 강승모, 유대현, 정지영, 홍숙영 (기피 위원의 성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대체)

간 

入1 하지준(\ 서홍군 忍싸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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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징계위원회(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최 진 안 

이 A]· 박 나 리

정 소 연

노 기 선 궁i} 정 久1 장 

손 원 
직 원 노 드。 조 합 

임 A3 수 
T z 천 又l

·

웅 H] 

3) 직원재심위원회(10명)

구 분 入3 명 비고 

숭} 7-l 혀] 
이 

又] 호 

외 기 t=一l 조 入3 철 고 문 변 호 사 

강 노 원 

김 영 삼

최 스。 현

직 원 이 又l] 도。 
도。 조 합 

이 혜 실 
T z 천 又}

혜 우 

호。 入3 현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여 직원징계위원회와 직원재심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를 직원징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를 직원재심위원회 임시위원장으 

로 애써주실 것에 동의하며,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안을 가결하다. 

성 종군 I-山\隣깁 入1 ;巨l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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